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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 커 니   안 연 :

(anonymous) 커 니  심

태(계  신 학과 )

1. 

   커 니  참여공간  다양한  통한 여   공간 다. 

다양한 견  만  충돌과  과  거  개  공간 도 하다.  커 니

 고  러한 라  공간에 해 미  연 원  사상  시

(marketplace of idea)   동할   공간  규 하여, 헌  1

 강 한 보  지지하고 다(Reno v. ACLU, 521 U.S. at 870). 볼킨(Balkin, 200

4)   가지 에   민주   실  가  주 하고 다. 첫째, 보

 복사  통 비용  폭 었 , 째 통  ·지리  경 가 사라 , 

째  보  탕  새 운 것  만들거  에 한 평 비용  었 , 째 

  가지  하여 (speech)  민주 었다  것 다. 결  러한 상  다

양한 집단  다원  목 리  담아낼  다  플러  크 민주주 (mosaic d

emocracy)  가  욱 실  것  식하도  한다.

  그러  시간과 공간  약 없  운  공간 에도 하고,  

 게시  여 과  평가한  체   양상  보 고 다(

· 미, 2007). 한,  공간에  개   합리 에 하여 합  

색하  여  공간 보다  개 , 집단  견  별하게 하  갈등 매개

 공간 라  지 도 다( 미, 웅, 2006).  과 합 보다  없  

쟁  보 도 하 , 극단  견에  동 공간  경계가 욱 한  

습  보여주 도 하 다. 

   공간에  보여   커 니  상에 해  개  매체  특

보다  공  매체   강 하  다양한 규  책  만들어 다. 라  

내에   에 한 가   규  하  랜 란  어  실

  규  것 다. 라  커 니  참여  건 라 규    실

 개  리 (personal journalism)  할 뿐만 아니라 민주   담  

해하   도라 지  다( 재 , 2005; , 2007; , 200

8). 라  공간에    주 하  사람들   들에  승리하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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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 취재원보 (shield law)  한  용하  것에   언  가

 가 하  비 량  (Balancing test)에 지 다양한 들  사용해

다. 아가 개   프라 시  하  트래픽  트워크 감시  

 지킬  도  도 주  프트웨어가 등 하 도 하 다(www.torproject.or

g). 

  한 에  처   실  도 한 것  2004  3월 었다. 에  실

 통한  견피   한 것  거  공  개 한다  차원에  

도 었다. 그러  2005  ‘연  X  사건’등  계  다시 악  루  신공격 

등 언어폭  통한 사생  해  훼 과 같  해  역  지한다  차

원에  규  상   내용에   내용   습  보 고 다. 특

, 공직 거   실  시행  가진 사업 들  언 사에 지만, 

보통신망 에  하  본    웹사 트라   고 할 필 가 다. 

라  실  한 과 용 상  차  고 다   생각하 , 러

한 도가 가  다양한 과에 한 진단과 그 타당  지  살펴보아야 

할 것 다.

  라  본   커 니   란 상   커 니

 규 하  안  재 어떻게 규   집행 고 ,  한  

 엇 지 살펴보고  하 다. 아가 실    실   사용에 어 한 

과  가지 지 2차 료  함  커 니  에 한 안  색

해보고  하 다. 

2.  커 니  한 

  개  실  통한 게시  용  한다  에  공직 거  82 6  

‘ 거게시 용 실 ’라 지   다( , 2008).   규  본 시

 강   통한 사  통 고 다. (2008)에 하 ,  

실   “주민등   타   실  통해  본  

 만  한 보통신 비  용할  거  게시  통해  사  

할  고, 당해 보통신 비  공하   본  한   

해야할  뿐만 아니라 본  루어지지 않  에 해 게시  견  

 삭 하거  본  루어지지 않  에 해 당해 보통신 비  용  

차단해야 할   지게 , 러한   한 에 해 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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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 거 상  거게시판 실

시행시 2004. 3. 12. 도

규
‘공직 거 ’ 82 6( 언 사 게시판· 화  등  

실 확 )

본 실 확  후 견게시가 가능하도  하는 술  치 무

실  

 상
언 사 홈페 지  게시판· 화  등

실   상 현 거운동 간  당·후보 에 한 지지·  

실

확  

- 과 주민등 호 치 여

-행 치 과 신 보 보호에 한 상  

신 보업 가 보 하고 는 산 료에 하여 확

실 확  지 않  

경우  치

-실   가  게시한 경우 ‘실 ’ 시가 

나타나도  술  치 무

-‘실 ’ 시가 없는 당 나 후보 에 한 지지·

  게시  경우 지체없  삭  무

- 당·후보   각 거 리 원회가 ‘실 ’ 시가 

없는  삭 하도  한 경우 지체없  삭  무

무 시

재 치

-실 확  술  치 무 시 1천만원 하  과

태료

-실  시가 없는  삭  무 시 300만원 

하  과태료

가 과  도” 다.

   커 니  규 하    <  1>에 시 고 다.   

에  허 , 별 , 가상  아  등  용한 사  가 하게 하고 지만 

실  통한 본 여  한다  에   커 니  강 하  규 라

 것 다. 

<  1>  실  내용  특

  다  <그림 1>  공직 거 에 해 거 간 동안 지  실  단계  시행

차에 한 내용 다. 들 차 가운   리, 운 하  주체  실  시

과 같    하여야 한다.  다양한 라  동에  주민등  

한시키고  용 들  실  신  지 않  도들  진해  행  

과  매우  양태  진행 고 다. 한, 실  비  간에 하여 

연계 지원 청  가할 경우 용 에 한 지원 지연 등  상  도 

근  평등  해  우 가  다. 한 거운동 간  실  비 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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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할  공 지 않  경우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다. 재 시 에  행  실

  료  보 하다 앙  청   하여야 한다.

<그림 1> 실  차  실 지원 시   게시  

처: http://www.nec.go.kr/popup/vote_realname/html/constituent_pds.html

3.  커 니  특

 럽 (Council of Europe, 2003)  ‘  상에  커 니  에 한 

언’(Declaration on freedom of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)  통해  

 지지해 다. 들  라 감시  보  보  사상  운 

 신 시키  하여 원 들  신  체  공개하지 않  용  

사  해야 한다   주 하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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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과학 (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, 1997)  

 규 시  규  책들  계할  라 에   커 니  보

하  한  가지 원 들  시하고 다( , 2008, 재 용). 

    커 니  동  강 한  헌 상  리  간주 어야 한

다  것 다. 규   1948  엔 에  채택  언(Univeral Declarati

on of Human Rights) 12 (사생  )  19 (  ), 미  헌  

1 다.

  라  커 니티에 하여 신만  고 한 책  건  할  게 허용 어

야 할 것 다. 사  하  개  실 든 든 상 없  신  사

 할  어야 하 , 게시  운  한 운 식   결 하도  택  보

해 주어야 한다. 공직 거 상  거게시  실   강 한다  에  

 원 에 하  것 다.

  원 들 가운  하   도  립 라  것 다.  한 

과 역  립  재하  원리라  것 다.  원  고 하 , 상  

탈행  내지 역  원  에 고,  거하  역  해  것 라

 행  실  주  리  비약   다  것 다.

   커 니 과  - 프라  들   필  경우  

살펴볼 필 가 다.  커 니   들  크게 6가지  언   다

(Kling, et al., 1999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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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탐사 리 (Investigative Journalism)

언 들  취재  해 빈 하게  보원  용하고 다. 보원  신  

신  지 않 고 한다   처리하여 보도하고 다.

(2) 내 고 (Whistleblowing)

 용에 앞  어  직 원  동료  상  내  고 하고  할 경우  편지  

보내곤 하 다. 그러  커 니   달  , ,  등  고 

다. 미  보훈처(http://www.va.gov/oig/contacts/hotline.asp)  재 (http://www.gao.gov/

fraudnet/fraudnet.htm)  에  핫라 (hotline)  만들어 았다.  들어, 상

 뇌  다고 믿 다    비  용하여 담당 에게 거  할 

 다.

(3)  집행(Law Enforcement)

경찰들  죄 동 보  득하  하여   보원에 한다. 사 공

간에 도 죄  보  해 과 보상  안함   체포하   

울 고 다. 시 고 경찰  마약  동에 한  보 공  한 사

트  운 하고 다(http://www.ci.chi.il.us/CommunityPolicing/FightCrime/Forms/Narcoti

cs.html). 한 비 들  신들  원하   사  만  보  원  않

 상업   FTC에 할  다(uce@ftc.gov).

(4) 아 보 (Self-Help)

 , 마약, 가 폭 , 폭 , 에  다  질 , 신   체  질 과 같  

 다룰  아  보 하  원하  경향  다. 사람들   ,  통 , 

편지  도움  보  할 경우 편한 감 들  가질 가 다. 에  보  

찾고, 공 하고, 비하  경우 신  프라 시  해  지식  득하  것

 상  경우도 다. 특 , 민감한 주 들에 한   그룹   

 매우 한 것  평가 고 다.

  

(5) 개  프라 시 보 (Personal Privacy Protection)

 커 니  프라 시 보  한 가  강 한 단  하 다.  

원하지 않  고  크   것  게  것  막   다. 사람들

 에  보  청할  신  실  감  해  사용하 도 한다. 

특 , 여 들  차별   피하  하여   가  사용하  

것  하  경향도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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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 피(Avoiding Persecution)

억압    해  가   라  개 들  탄압  피하  

해  사용할  다. 많  라들에   비 하거   용  폭 하  

것   어 다.  라  게시  통해 보복  움 없   보들  

공개   다. 

   커 니  언  들뿐만 아니라 많  단 들도 가지고 다. 들 

단 들   커 니  한  규  거가 고  것들 도 하다.

(1) (Spamming)

엄청  양  크(junk)  쏟아지고  것   커 니  가  보편

 용사  것 다. 해커들  사업 들에게 해   해   보내

도 한다. 지  들  시  과 하  래함  라  비  공업  

시  운 들에게 심각한 피해   도 다.

(2) 만(Deception)

 만  할  다. 1994  라  비  프 지(Prodigy) 용 가 

라  게시 에 특 한 행  죄행   업  지원하고 다  못  

보  게재하 다. 용 들  주  신뢰  평가할 도 없었 , 거  해 보 

공 도 할  없었다. 그럼에도 하고 러한 사건  해당 업  주식가  

어뜨리고  사업에 엄청  해  쳤다. 그룹에 신  어 움에 처해 다  

만    운동  한 후 사라짐  원들에게 , 심과 같  

 향  미 도 한다(Grady, 1998). 

(3) 타  동(Other illegal activities)

에  사  해 가상  사 트  하여, 상  보  매하  라  

사 (Online financial fraud)도 하고 다. 한, 가  하거   시

지들  주   통해  보내진다. 다  사람  사 한  (Hate Mail)  통

해 악  루  달시킨다  그 과  매우 클  다.  필  하

  도움  통해, 탁, 거래, 마약거래, 죄 집단  직원 집, 지

 재산   행  등  생하고 다. 

   커 니  단 들  통해 에 한 쟁  책  에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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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행  에 지 다양하다  것  알  다. 한  개  프라 시  사

 통 (social control)  도 어 다.   산  거  

사  하거  타   공격할 가 도 지만,  욱 공 하거

 용한 평가  내리  도움  다  주 도 다(Antonioni, 1994). 평가과 에 

한 안 니 (Antonioni)  연 에 하 , 보다 실  경우 사람들  욱 

 평가  행하  것  타났다. ,   사람들  욱 직하거  용한 

평가  행한다  것 다. 아가, 실에   (shield)  창(sword)  

하 도 한다.   개  피해   한   보 하거  

하 도 한다(목격  보  프 그램). 그러    동  하  창(swo

rd)   경우   규 하 고 한다. 라   커 니 에 한 헌

  어떻게 진행 고  어 한 시각  람직한지 살펴보  하여, 한 보

다 랫동안 쟁 었  미  사 들  살펴  하고  하 다.

4.  커 니  헌  고찰

  

  미 에   사  가   헌  보  고 다. , 가십  내용보다 

  욱 하게 여 다  것 다. 그러  내 공직 거  93  

 들  통공간  에 한 과도한 규  ‘ 통  실 ’  래할 여지가 

다. 가  과 러 , UCC 등에 해 사 거운동 지( 거  93 ) 

등   규  강 할     다.

  미 원   고  하   결   헌  1 에 한  

 상   것  결하고 다. McIntyre v. Ohio Elections Commn. 재 에  

연  원  다 과 같  결하 다.

단지  통한  사  해 거    아니라 동   

하  통 다.  독재  역할  하  것 다. 억압  사 에  

보복  개  보 하고 억압  사상  보 할  다  에  리

(the Bill of Rights)과 헌  1  목  체 시키  것 다(McIntyre 

v. Ohio Elections Commn.). 

  McIntyre v. Ohio Elections Commn. 사건  담당했  티븐 (Stevens)  

결 에   동 가 사  (social ostracism)  막고, 복 (retaliation)



9

 지하 , 사생 (privacy)  보하  , 다  포(tyranny of the majority)

 개  보 하  것  고 다. 언  신원도  거  뺄  

 시지  내용과 다 지 않  다. Dendtrite v. Doe 사건에 , 미   

 용  신  할   여  결 하   립해 다.  원

고  용 에게 에 한 경고  하여야 하고, 신  주   지지할만하

고 타당하다  거  시하여야 한다. 원고  주  훼  체  진 하여

야 한다. 마지막    에 한 헌  1  리  원고  주  비

량(balancing test)하여야 한다.  경우  하고 (compelling)하여야 

하 ,  달 하고  하  단  드시 필 (necessary)하여야 한다  것  

하여야 한다( 재 , 2005).

  라 에   언  프라 과 별 어야 한다  주  규 책과 어 

어 다. 라 에   언  프라  동과 비 할   가지 차

 재한다  것 다. 첫째, 량 산  지 할  다.  통  매체에 비해 

 게   비용   많  사람들에게 근할  다. 다  지 (persist

ence)  언 할  다. 라 에  통   시지  여러 에  하  

상  랫동안 재할  다  것 다. 심지어 사용 가 시지  삭 하  것도 

매우 어 운 실 다.

  그러    용  우 하  사람들  주  가 시지 신

 신원  지 않  통신  한해야 한다거  우체 가 보내  사람  주 가 

시 지 않  우편  못한다  주 과 사한  다. 실에  도 

사  쇄  용하여 단지  쇄  하거  포할  다  사실  엇

 미하 가? 다  미 어에 한 사  만  막고 하  실   없었다

, 우리   커 니 에 하여 신원 과 같  규  하고 하   

주  타당한지 해 보아야 할 다.

  가 프라 에  지하지 않  것  라  공 한다고 죄시하  통신 (C

ommunications Decency Act)  미 1996 에 헌 결  았다. 미 연 원  

만  라  언 동  헌  1  보 아래 다고 결 한 것 다. 후에 

1998  미  어린 라 보 (Children Online Protection Act)  하여 어

린 들에게 해가  내용  상업  포  지하  안  만들었다. 상업  것과 

같   개  지 게 포   어  프라 시  해하  가 

, 사   지  가 다고 단한 연  지  원(federal district court)

 헌 결  내 다(ACLU v. Reno and ACLU v. Ashcroft - CDA and COPA).

   들  탕  우리   가 프라 든 라 든 매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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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없  다고 보아야 할 것 다. 특 ,  특   하 가 

라  사실  생각하 , 라   욱 게 용 어야 할 다.

  에  동하  언 들 한 프라  언 들처럼 보원 보 하  해 

 보도할 리  가진다(Apple v. Does). 프라  언  동에 처럼  

 보원  공 에게 달  내용  한 보원 라   한 것 다. 

 언 사들  신들  사 트에  동하  커 니  참여 들  보원  

하여 취재원보  상  할  다.

   용 들  다양한 에 하여 신  사  할    다  

사람에게 해  지 않  한 보 아야할 한 개  언 동 다.   

 커 니 에 한   취재원보  단  취재에 한 하지 

않고 다양한 미 어 동  보 하  것  고 다.  신 에  훼  

 다고 주  시지  게재한  커 니 도 보   다  것

다(Beard v. The Portland Mercury). 

  공 에게 커 니 하  한 어 한 매체도 보  집하거  처리하  과 에  

타  득  공   공 지 않  보  처  지 않  것  보

하고 , Beard v. The Portland Mercury 사건  용  IP 주 도 여 에 포함

다고 결하 다. 개   비  사업 들  그룹에 게재한 다  사람들

 진  해 훼  상    없다. 게재  내용  훼  주 하  사

람  원 진 에게만 신  리  할  다  것 다(Barrett v. Rosenthal).  

  미  107 에     단 용하여도  해가 

지지 않   용 목  하고 다. 들 용 목  비 (criticism), 비

평(comment),  보도, 강 (teaching), 학 (scholarship)  연 (research) 등

다. 라  에  타  진  용한 운 도 가 하다. 한, 라  

용 에 한 보 보  한  보 사업 들  도 해 보 다. 미 에  

 브  보 게재 에 한 보  청하   하   보여

주었다(Manalapan v. Moskovitz, Landmark). 

    가 헌 상 보   다  것  앞   많  들  통해 

지지 어 다. 한, 용  신원 보  악하  하여 민사상 거 시 차  

(subpoena)   경우, 신원 보  얻  쪽  (1)  한 목  

아닌 (in good faith)   것 (2)  얻  보가 주  내용  핵

심  것 (3)신원 보가 주 하   직 고 상당  많 (directly and materiall

y) 었  것 (4)다   얻   없  보  것 등  하여야 한다고 

결하고 다(Doe v. 2TheMart.com). 러한 에 비 어 보 , 내에   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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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 사업  운 들  용  신원  청에 욱 동  처하여 용

  철  보 하고  하여야 할 것 다.

  민감한 주 들에 하여 커 니  하고 하  사람  사  척 거  당

감  지 않고  신  신  고  할   커 니  매우 할 

 다. 만  보 달, 타  신  도용, 타 한 용 목  지시키고

 한다. 그러  러한 들  에 규  경우 가 지 게 하여 규

  보다  용 들    할  다  결  다

(ACLU of Georgia v. Miller). 특 , 결에  주목하여야할 것   신원  가 

게 포함하거  시킬   시지  라  것 다. 라  신 에 

한 규  커 니  내용에 한 규   다.  가  한 가  

(compelling state interest)  얻  해  내용에 한 규  행할  다. 러

한 경우 체   진시키  한 한  규 단  사용해야 한다. 

  러한 에   공간에  본   규 한 항들   용 가 

 커 니  행할 도 여  계없  규 다. 한,  용 들  

신  커 니  행  결과   식별할  없다   생각할 필 가 다. 

러한  고 하  ‘게시 ·  등에 당·후보 에 한 지지·   게시

할  도  하  경우’라  주  지차 게 하고 하  한 가  

 해 신 하게 진 지 않  것 라 볼  다.  헌  보   

  시키  아 검열   내포하고  것 다. 

  라  통해 커 니  내용  특 에 해 도  가 필 해 보 다. 

근, 라 에  통   시  감  한 시지 에 처  근거

가   없다  결  었다.  간  걱  심, 고민 등  할 뿐, 

항시  생각  하 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 에 한 검찰 사  신 하

여야 한다   강 하 다.  해    약해질 것 라  주 도 

고 다( 보, 11월 14 ). 러한  고 하  에 게재   가운

 용 가 단 한 견개진  행한 다양한  실시간  내용에 해 도 

동 한 가 용   여지가 어 보 다.

  한,   에도 업  해한다  주 도 고 다. (200

8)에 하 , 가 지  경   리하  가 사업경   업 책  

 비 원 식  비실  식  채택하  것  한하여 업  

에   지가 다고 주 하고 다. , 직  라  집단들  참여  

 커 니    비  운 할 리도 다  것 다. 

  실  용 상   보 , 공  2  7항  보여주듯, “... ·경 ·사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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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시사 등에 한 보도, 평, 여   보  할 목  취재·편집·집필한 사

  통하여 보도, 공하거  매개하  지  경 , 리하   

 사한 언   행하  지  경 · 리하 ”  규 하고 다. 

 게시 뿐만 아니라 개  지, 공개  개 블 그   등도 포함   

어 규  상  지 게 하다  비 도 고 다( , 2008). 

5. 실  라  용

  실 가 라  커 니 에 미  과  살펴보  해 2차 료에 

하여 실  후  용  차  해보았다.

  역사   사  특  가    지   많다( 재 , 

2005). 통 거  180  앞 고 2007  6월 22  에 특  당  후보  

지지ㆍ 하   리지 못하도  하  앙  단   내 진 후 

에      감 하  습  보여주었다. 포  사 트  ‘다 ’  

 게시  ‘아고라’  운  에 , 앙  단   지  6월 18  

 게시  게시   1,136개  단  시  후  25 에  850개  25.

2% 감 하  습  보여주었다

.

<그림 2> 실  실시에  다  아고라 게시  게시  

처: 헤럴드경  2007  8월 20

  라  주민참여  라  단  통하여  책결 과 에 여하거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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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

실 공간 비실 공간

참여건수

(a)

평균 회건수

(b)

체

(axb)

참여건수

(a)

평균 회건수

(b)

체

(axb)

비실

4월 230 202 46,460 68 109 7,412

5월 331 260 86,060 64 117 7,488

6월 374 242 90,508 34 114 3,876

평균 311.67 234.67 74,342.67 55.33 113.33 6,258.67

실

7월 133 196 26,068 236 48 11,328

8월 142 259 36,778 184 49 9,016

9월 135 268 36,180 197 57 11,229

평균 136.67 241.00 33,008.67 205.67 51.33 10,524.33

근하   습  진행 어 다. 러한 과 에    평  

사 통  가 하게 하여 주민참여   시킬  다. 지 단체 지

에 한 실  도  향  한 시원과 민병  연 (2002)   공간  

 지 단체  라  커 니  에 얼마  한가  보여주고 

다. 들 연 에  시  료  본 연  특 에 맞게 재 하여 실  후  

 용  비 해 보았다.

  , 경상 도 진주시  1998  1월 3  개 었고 2001  7월 1  ‘열린시

실’  실  하 다. 그러  진 지 지에  ‘시민 ’  여  비실

 운 었다. 라  시원과 민병  연 (2002)에  시   재

하여 실  시   3개월 과 후  참여건  참여건 당 평균 건  

비 함  시민 참여에 한 실  향  살펴보고  하 다.

  실  실시에  용  보여주  <  2>에 , 실 가 실시  7월  

후하여 실 공간   ‘열린시 실’  3개월간 월평균 시민 참여건  약 312건에  

137건  상 어들었다.  게재   1건당 평균 한  약 235  2

41  큰 차  타 지 않고 다. 건 에 해 볼 , ‘열린시 실’에 게재  

들에 한 시민들  심  꾸 하다  것  보여주고 다. ,  많  커 니  

참여행 가 생하 다 , 그러한 내용  하고 하  사람들  도 그  비 하여 

가할  었다  것  시사하고 다. 해당  공간에 참여해   리  행

 게재   한 동  포함한 체 참가   3개월간 월평균 약 74,343

에  33,009  격  감 하 다. 러한 결과  실 가 진 공간에  커

니  참여  동  격     보여주  것 다.

<  2> 실  실시에  경  진주시 지 용

처: 시원·민병  (2002). p. 217 <  7> 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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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. 1)실 공간: 열린시 실, 비실 공간: 시민  

    2)평균 건 : 주민참여1건당 평균 건 .

  한편, 실  하게 운 었  시민  경우, 실 가 ‘열린시 실’에 한 

실 가 진 시   참여건 가 격하게 어났  보여주고 다. 월평

균 약 55건 었   참여건 가 약 206  어났다. 그러  게재   하

 평균   어드  습  보여주고 다. 비실 공간  ‘시민 ’에  

 게재하거  하  라  참가 들  실 공간   후 상  가하

 습  보여주고 다(약 6,258   10,524).  실 공간  해  용

들  비실 공간   동하  간  시사하고 다. 한, 실 공간

 해 비실 공간  다  과가  것처럼 보 지만, 실  후 

 3개월간 에  게재하거  하  체 용  약 가  었  

주목해야 할 것 다. 결  라  하여 주민참여  지향한 지 단체  

지  실  통해 그 과 역할  한  운    미한다. 특

, 지 단체  지가  웹사 트에 비해  커 니  상   

공간 라  사실  고 한다 , 실  커 니   민주주 에 미  

과  욱 커질   심하여야 할 것 다.

  본  2차 료들에 한  통해 한  가 규 하고   라  

커 니   해시키     간  고 다. , 책

 약 에 용  여지가  도 다. 그러  가  커 니

 규 하   가진다  것  가 어 보 다. 재  험 에 라 에

  커 니  지하고  하  것   통해 합  얻   

 거 하  것  다.

  언   개  언  동  통하여  격  하  개  가  

실  단 , 사 원   사결 에 참여하  사  가  

통 (self-government)  실  도 하  단 다( 재 , 2005; , 2008). 

라  가가 강  동원하여 ‘ 거에 한 단 한 견개진  사 시’1)  함에 

어 도  커 니  한한다  과(chilling effect)  하여 운 

사  할  다. 아가 러한 상  민주  원리  근간  하  민

주주  하  것   다.

1) 는 공직 거  58  1항 1호에 규 하고 는 것처럼 거운동  보지 아니한다는 내 다. 나아가 각   

규 들  거운동  58  2항  통해 게 보 하고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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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>  커 니  규  

공직 거

82 6( 언 사 게시 ·  등  실 ) ① 언 사  거운동 간 

 당해 지  게시 ·  등에 당·후보 에 한 지지·   게

시할  도  하  경우에  행 안   「신용 보  용  보 에 한 

」 2 4 에  신용 보업 ( 하  에  “신용 보업 ”라 한다)가 공

하  실  실  도  하    하여야 한다. 다만, 

언 사가 「 보통신망 용 진  보보  등에 한 」 44 5에  본

 한 경우에  그 실  도  하    한 것  본다.

<개  2008.2.29>

② 당·후보  신   개 ·운 하  지  게시 ·  등에 

당·후보 에 한 지지·   게시할  도  하  경우에  1항  규 에 

   할  다.

③ 행 안   신용 보업  1항  2항  규 에 라 공한 실

료  실     지별  리하여야 하 , 앙 거 리 원

가 그 실 료   하  경우에  지체 없  에 라야 한다.<개  20

08.2.29>

④ 언 사  1항  규 에 라 실   가  게시한 경우 당해 

지  게시 ·  등에 "실 " 시가 타 도  하    

하여야 한다.

⑤ 언 사  당해 지  게시 ·  등에   게시하고  하  

에게 주민등  재할 것  하여  아니 다.

⑥ 언 사  당해 지  게시 ·  등에 "실 "  시가 없  

당  후보 에 한 지지·   게시  경우에  지체 없   삭 하여야 

한다.

⑦ 언 사  당·후보   각 거 리 원 가 6항  규 에   삭

하도  한 경우에  지체 없  에 라야 한다.

[ 개  2005.8.4]


